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5] <개정 2026. 5. 19.>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6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단계

과징금은 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

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같은 호 나목

에 따른 1차 조정, 같은 호 다목에 따른 2차 조정,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부과과

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과징금의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과 고려 사유

가. 기준금액의 산정

1) 기준금액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

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1% 이상 2.7%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5% 이상 2.1% 미만

보통 위반행위 0.9% 이상 1.5% 미만

약한 위반행위 0.03% 이상 0.9% 미만

2)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7억원 이상 18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이상 7억원 미만

보통 위반행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약한 위반행위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다)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



의 관련성 및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 규모

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마)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나. 1차 조정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의 100분의 90

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 2차 조정

다음의 사항(법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가목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및 나목에 따른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보호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4)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5)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라. 과징금 감경의 제한

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가목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 및 2차 조정에서 산정되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1)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나)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

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

과하지 않을 수 있다.

3. 세부 기준

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1차 조정 및 2

차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과징금 감경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 부과과징금

의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